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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nhance the role of dental hygienists by identifying perceptions of child abuse, attitude towards 
reporting obligations, and awareness of the reporting system, and providing basic data for early detection and reporting of 
child abuse reporting obligations. Methods: From 2021-06-20 to 2021-09-09, 156 dental hygienists working at dental clinics and 
hospitals in Gwangju and Jeollanam-do were surveyed.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t-tests,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The points for awareness of child abuse, obligatory reporting attitude, and awareness of mandatory 
reporting system were found to be 3.52, 3.01, and 2.30, respectively.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the negative attitude to report child abuse (r=0.332, p<0.01) and the perception of the mandatory reporting system (r=0.343, p< 
0.01). Conclusions: This study confirmed that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and research are needed for the early detection and 
reporting of child abuse by dental hygien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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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아동은 한 국가의 미래사회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인구집단이다. 그러나 신체적, 정서적으로 취약한 집단이며 보호가 필요하고, 성장과 

발달의 진행 과정에 있어 보호자와 양육자 및 주변 환경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에 대한 국가사회에서의 정책과 복지는 
백년대계를 세워야 한다. 보건복지부[1]에서는 2020년 8월 아동 정책 기본계획을 세워 아동 행복 체감도 제고를 위해 권리주체로서 일상생활 
속 아동의 권리 실현을 핵심과제로 삼았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 아동 보호,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 아동안전사고 예방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2]에서는 연간 총 32,345건으로 신고접수의 92.1%가 아동학대 의
심 사례로 나타났으며, 매년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3]에 의거하여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 학대, 방임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고,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이 명시되어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
조[3]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응급구조사는 아동학대신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매년 
1시간 이상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 신고율에서는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다음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사
가 높았으나 전체 신고자에서는 1%에 불과하다고 하였다[2].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 등[4]의 연구에서도 한 해 동안 의사와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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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의료인에 대한 신고는 2%에 불과하였으며, 이렇게 신고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법적 아동학대 신고 의무대상자의 인식 부족이라고 하였다. 
신고 의무자 직종의 확대, 처벌기준의 강화, 교육 기회의 확대 등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으나 전체 신고 건에 비해 신고 의무자신고 비율은 여전
히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였다[5].

Welbury[6]는 구강을 아동학대와 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신체기관으로 보았다. 구강 내 징후 및 구강위생 상태를 통해 아동학대를 유
추할 수 있고, 구강보건인력의 법적, 윤리적 책무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으며[7], 구강보건인력의 아동학대 인식, 진단 및 보고는 아동보호의 기
본이라고 하였다[8]. 그러므로 치과위생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법적, 윤리적으로 중요한 책무이며 역할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치과위생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중요 구강보건인력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 신고 인식개선 및 신고 활성화에 대한 실제적 방
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신고 의무자 아동학대 인식에 대해서는 간호사, 119구급대원 등 신고 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5,9]가 있으며, 
그 밖의 신고행동의 영향요인[10]과 매개효과 등에 관한 연구[11]가 있다. 미취학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치과의료 방임과 그 연관요인에 관한 
연구[12]가 있으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인식 및 신고 태도와 신고 인식에 관련한 연구가 미흡하고, 비교 연구된 선행연구가 전
무한 실정이다.

치과위생사는 임상 현장에서 아동들을 밀접관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구강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보건종사자이며, 아동의 학대를 발견하
고 신고하여 대처할 수 있는 신고 의무자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치과위생사의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통한 신고와 바른 대처는 중요한 의미가 있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무의 태도 및 신고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치과위생
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고 저해요인을 통해 신고 인식개선과 신고 활성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00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고 연구윤리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IRB 승인번호: 1041465-202105-

HR-001-04). 연구대상자는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광주 · 전남 지역 치과병 · 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2021
년 6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설문조사를 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earson’s correalation coefficient를 위
해 양측검증 유의수준(α)=0.05, 중간 효과 크기(Es)=0.15, 검정력(Power)=0.95으로 표본 크기를 산출한 결과 138명이었고, 15% 정도의 탈락률
을 고려하여 총 160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158부의 자료 중 비동의 또는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자 2부를 제외한 총 156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일반적 특성 6문항, 아동학대 관련 특성 4문항, 아동학대 인식 24문항, 신고 의무태도 9문항, 신고 의무제도에 대한 인식 4문항, 아

동학대 교육내용,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신고 저해요인 각각 1문항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아동학대 인식
측정 도구는 김[13]이 개발하고 김과 조[9]가 사용한 도구를 치과위생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신체적 학대 6문항, 정서적 학

대 8문항, 방임 7문항, 성 학대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척도를 이용하였고. 높은 점수는 아동학대 인식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신체
적 학대 Cronbach’s α=0.817, 정서적 학대 Cronbach’s α=0.868, 방임 Cronbach’s α=0.750, 성 학대 Cronbach’s α=0.759였다.

2) 신고 의무태도
측정 도구는 안[14]이 개발하고 김과 조[9]가 사용한 도구를 치과위생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긍정적인 효과 4문항, 부정적인 

효과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를 이용하였고. 긍정적인 효과에서 높은 점수는 긍정적 신고 의무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효
과에서 높은 점수는 부정적 신고 의무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긍정적인 신고 의무태도 Cronbach’s α=0.745, 부정적인 신고 의무태
도 Cronbach’s α=0.73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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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의무제도에 대한 인식
측정 도구는 김과 조[9]가 사용한 도구를 치과위생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 구성은 신고 의무제도 인식에 대한 4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점수가 높음은 신고 의무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신고 의무제도에 대한 인식 Cronbach’s 
α=0.961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for Window version 22.0(IBM Co, Armonk, NY, US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

학대 인식 정도, 신고 의무태도, 신고 의무제도에 대한 인식은 t-test 또는 one-way ANOVA를 사용하였고,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를 하였으
며,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a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치과위생사의 아동학대 인식, 신고 의무태도, 신고 의무제도에 대한 인식 정도
치과위생사의 아동학대 인식, 신고 의무태도, 신고 의무제도에 대한 인식 정도는 <Table 1>과 같다. 아동학대 인식은 3.52점, 신고 의무태도

는 3.01점, 신고 의무제도 인식은 2.30점이었다. 아동학대에서 하위영역은 방임 3.76점, 신체적 학대 3.72점, 성적 학대 3.67점, 정서적 학대 3.11
점 순이었고, 신고 의무태도에서 하위영역은 긍정적 신고 태도 3.54점, 부정적 신고 태도 2.59점 순이었다.

Table 1. Dental hygienists’ awareness of child abuse, attitude to report, and awareness of mandatory reporting system
Characteristics Division Mean ± SD
Perception of child abuse Physical abuse 3.72 ± 0.67

Emotional abuse 3.11 ± 0.72
Neglect 3.76 ± 0.63
Sex & emotional abuse 3.67 ± 0.86
Total 3.52 ± 0.62

Attitude towards mandatory reporting Positive attitude towards mandatory reporting 3.54 ± 0.76
Negative attitude towards mandatory reporting 2.59 ± 0.78
Total 3.01 ± 0.56

Perception of mandatory reporting system 2.30 ± 1.02

2. 치과위생사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 신고 의무태도, 신고 의무제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치과위생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 신고 의무태도, 신고 의무제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치과위생사의 신
고 의무태도 중 긍정적인 신고 태도는 교육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5) 사후분석 결과 대학원 졸업이 학사졸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인 신고 태도는 연령과 교육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사후분석 결과 연령에서 ‘31-39세’가 
‘29세 이상’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 수준에서는 ‘전문학사 졸업’이 ‘학사 졸업’, ‘대학원 졸업’ 보다 높게 나타났다. 신고 의무제도에 대한 인
식에서는 교육 수준과 아동학대 교육 유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5), 사후분석 결과 교육 수준에서는 ‘대학원 졸업’이 ‘
전문학사 졸업’과 ‘학사졸업’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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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학대 인식, 신고 의무태도, 신고 의무제도에 대한 인식 간 상관관계
치과위생사의 아동학대 인식, 신고 의무태도, 신고 의무제도에 대한 인식 간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아동학대는 부정적인 신고 의무

태도(r=0.332, p<0.01)와 신고 의무제도 인식(r=0.343, p<0.01) 사이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긍정적인 신고 의무태도와 신고 의무
제도 인식(r=0.199, p<0.05), 부정적인 신고 의무태도와 신고 의무제도 인식(r=0.182, p<0.05) 사이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4. 아동학대 교육 우선순위, 신고 활성화 방안 및 신고 저해요인 문항 분석
치과위생사의 아동학대 교육 우선순위, 신고 활성화 방안 및 신고 저해요인 문항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치과위생사의 아동학대 발

견 및 예방을 위한 교육의 우선순위에서는 학대 아동 상담 및 관리 방법 90.5%, 학대 아동의 발견 62.7%, 아동학대 신고 절차 및 신고의료기관
에 대한 정보 58.9%, 학대 부모 상담 및 부모교육은 51.3% 순이었다. 치과위생사의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우선순위에서는 신고 시 체계적인 아
동보호 96.2%, 신고 시 즉각적인 개입 89.2%, 신고자 비밀보장 69.6%, 아동학대와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26.6%, 아동학대의 명확
한 정의 11.4% 순이었다. 치과위생사가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의 어려운 점 우선순위는 아동학대 인지의 어려움 50.6%, 신고 후 많은 절차에 
대한 업무부담 16.5%, 신고 절차와 접수에 대한 정보 부족 13.3%, 신고자 신변노출의 부담 10.1%, 가정사 개입 같아 신고 필요성 결여 8.2% 순
이었다.

Table 2.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child abuse, attitude to report, and awareness of mandatory reporting system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dental hygienists                                                                                  Unit :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 Perception 
of child abuse

Attitude towards mandatory reporting Perception of 
mandatory reporting 

systemPositive attitude Negative attitude

Age (yrs) ≤ 29 3.55 ± 0.61 3.49 ± 0.83 2.41 ± 0.77a 2.22 ± 0.91
31 - 39 3.43 ± 0.63 3.53 ± 0.77 2.80 ± 0.85b 2.37 ± 1.10
≥ 40 3.62 ± 0.62 3.69 ± 0.61 2.57 ± 0.58ab 2.30 ± 0.99
t/F (p*) 1.180 (0.310)  0.823 (0.441)  3.985 (0.021)  0.322 (0.725)

Education level College 3.53 ± 0.58 3.60 ± 0.76ab 2.92 ± 0.86a 2.10 ± 1.09a

University 3.46 ± 0.67 3.43 ± 0.76a 2.49 ± 0.76b 2.26 ± 0.98a

Graduate school 3.68 ± 0.41 3.85 ± 0.71b 2.46 ± 0.54b 2.76 ± 0.86b

t/F (p*) 1.427 (0.243)  3.373 (0.028)  4.940 (0.011)  3.872 (0.023)
Clinical career (yrs) 1 - 5 3.49 ± 0.65 3.60 ± 0.80 2.48 ± 0.90 2.20 ± 0.92

6 - 10 3.51 ± 0.64  3.46 ± 0.73 2.83 ± 0.75 2.57 ± 1.13
≥ 11 3.55 ± 0.53 3.61 ± 0.71 2.55 ± 0.58 2.25 ± 0.98
t/F (p*) 0.154 (0.858)  0.580 (0.561)  2.833 (0.062)  1.945 (0.147)

Child existence Yes 3.54 ± 0.60 3.65 ± 0.65 2.50 ± 0.61 2.24 ± 0.97
No 3.52 ± 0.63 3.50 ± 0.81 2.63 ± 0.84 2.24 ± 1.04
t/F (p*) 0.175 (0.861) 1.362 (0.176) -0.918 (0.360) -0.599 (0.550)

Existence of child 
abuse education 

Yes 3.56 ± 0.69 3.58 ± 0.74 2.64 ± 0.82 2.60 ± 1.04
No 3.49 ± 0.52 3.49 ± 0.80 2.53 ± 0.72 1.96 ± 0.88
t/F (p*) 0.688 (0.493) -0.706 (0.481)  0.901 (0.369)  4.158 (0.001)

*by t-test or one-way ANOVA
a,b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Schef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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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between perceptions of child abuse, attitudes toward reporting obligations, and perceptions of 
mandatory reporting systems                                                                                                                                                        (N=156)

Characteristics Perception 
of child abuse

Positive attitude 
towards mandatory 

reporting

Negative attitude 
towards mandatory 

reporting 

Perception of 
mandatory reporting 

system
Perception of child abuse 1.000
Positive attitude towards mandatory reporting 0.058 1.000
Negative attitude towards mandatory reporting 0.332** 0.059 1.000
Perception of mandatory reporting system 0.343** 0.199** 0.182** 1.000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able 4. Analysis of child abuse education priorities, measures to promote reporting, and factors that hinder reporting
Item Response N %
Priority of education for child abuse* How to manage and counsel abused children 143 90.5

Child abuse detection 99 62.7
Information on child abuse reporting procedures and reporting medical 
institutions

93 58.9

Counseling and parent education for abused parents 81 51.3
Method to activate reports* Systematic child protection when reporting 152 96.2

Immediate intervention upon reporting 141 89.2
Confidentiality of the reporter 110 69.6
Promotion of child abuse and reporting system and reinforcement of education 42 26.6
A clear definition of child abuse 18 11.4

Reasons to disturb reporting Difficulty in recognizing child abuse 80 50.6
Burden for many procedures after reporting 26 16.5
Lack of information on reporting procedures and filing 21 13.3
Burden of personal exposure of the reporter 16 10.1
Seems like family affairs intervention, lack of need to report 13  8.2

*multiple responses

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와 신고 의무태도 및 신고 의무제도의 인식을 파악하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의 역할수행과 

신고 인식개선 및 신고 활성화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아동학대 인식, 신고 의무태도, 신고 의무제도에 대한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인식은 3.52점, 신고 의무태도는 3.01

점, 신고 의무제도 인식은 2.30점이었다. 119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9]에서는 아동학대 인식은 3.76점, 신고 의무태도는 3.63점, 신고 의
무제도 인식은 2.63점으로 전체영역에서 치과위생사보다 놓은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0]에서는 아동학대 인
식은 3.04점, 신고 의무태도는 3.56점으로 아동학대는 치과위생사보다 낮았고 신고 의무태도는 치과위생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아동학대 인식 하위영역에서는 방임 3.76점, 신체적 학대 3.72점, 성적 학대 3.67점, 정서적 학대 3.11점 순이었고, 신고 의무태
도에서 하위영역은 긍정적 신고 태도 3.54점, 부정적 신고 태도 2.59점 순이었다. 김과 조[9]의 연구에서 119 구급대원의 인식과 비교하면 신체
적 학대 3.91점, 방임 3.89점, 성적 학대 3.85점, 정서적 학대 3.39점 순이었고 전체영역에서 치과위생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간호사의 인식과 비
교하면 신체적 학대 4.07점, 방임 3.98점, 성적 학대 3.89점, 정서적 학대 3.67점 순이었고 전체영역에서 치과위생사보다 높게 나타났다[15]. 치
과위생사와 동일 집단비교를 시행한 결과는 아니지만, 간호사와 119 구급대원들보다 전체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치과위생사의 인식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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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 신고 의무태도, 신고 의무제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아동학대 인식은 
연령, 학력, 경력, 자녀 유무, 아동학대 교육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김과 조[9]의 연구에서도 연령, 경력, 자녀 유무에 대
한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학력에 따른 차이가 있어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치과위생사의 아동학대 인식, 신고 의무태도,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인식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아동학대는 부정적인 신고 의무태도(r=0.332, 
p<0.01)와 신고 의무제도 인식(r=0.343, p<0.01) 사이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긍정적인 신고 의무태도와 신고 의무제도 인식
(r=0.199, p<0.05), 부정적인 신고 의무태도와 신고 의무제도 인식(r=0.182, p<0.05) 사이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김과 조의 연구
[6]에서도 긍정적인 신고 의무태도와 신고 의무제도 인식(r=0.336, p<0.01)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본 연구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신고 의무태도와 신고 의무제도 인식이 관련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인식개선을 통한 신고 의무태도의 개선과 법 · 제도 구축
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의료인과 의료기사가 신고 의무자로 법적 명시가 되어 있어도 신고 의무태도 및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은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양[10]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법 · 제도 따로, 인식 따로, 행동 따로의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신고 의무자의 직군 영역은 교사 직군, 아이돌보미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료인과 의료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으나 의료인
의 신고율은 2~3%에 불과하다고 보고되고 있다[16,17]. 조와 청[18]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인식 및 신고 방법과 자원 활용 방법에 대한 인
식이 낮은 이유로 간호사들의 신고율이 매우 낮다고 하였다. 치과위생사에 대한 아동학대의 인식과 관련한 신고율 자료가 부족하여 비교할 수
는 없지만 2018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2]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전체 신고자에서는 1%에 불과하다고 보고되어 치과위생사 역시 신고 의무
자로서 신고 비율이 낮음을 유추 할 수 있다.

간호사는 의료 현장에서 전 연령의 아동을 접하고 부모와 일차적인 접근이 용이한 신고 의무자 유형이라고 하였다[18].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치과위생사는 구강에 국한된 신체 영역을 확인함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업무 특성상 아이의 
신체적 학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지만, 치과위생사 역시 임상에서 아동과 보호자의 밀접관찰이 가능하고, 아동의 구강 관리 양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지를 하고 있어, 정서적 학대와 방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직군으로 볼 수 있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을 
손상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방임은 돌보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물리적, 교육적, 심리적, 의료방임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19]. 치과위생
사는 임상 현장에서 보호자의 상습적 언어 폭행, 아동과의 불안정한 관계 형성, 아동의 불안정한 행동 등을 파악하여 정서적 학대와 의료방임
을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이유 없는 잦은 약속의 지연 및 진료시기를 늦추는 것도 치과위생사는 구분 할 수 있다. 주와 이[12]의 연구에서는 일반
적으로 치과진료시기를 늦추는 것을 간과하는데 이 역시 방임이라고 하였다.

Welbury[6]는 구강의 증상 및 구강 환경의 확인으로 신체적 학대 및 성적 학대뿐만 아니라 방임을 의심할 수 있다 하였고, ADA는 구강 보건
인력의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7].

2008년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아동학대 및 방임을 중요한 보건 문제로 인식하고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해 선언을 하여 적극적으로 신고 의무
자의 역할 수행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을 하였다[20]. 치과위생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안내 및 교육 이수에 관련한 정보공개가 명시
되어 있으나, 그 밖의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활동은 없는 실정이다. 적극적인 활동 및 인식개선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교
육은 중요한 영역이다. 아동학대 예방인식과 신고율은 교육의 횟수와 관련이 있어[21,22] 치과위생사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 수행을 
위한 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의 기회 제공 및 접근의 용이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치과위생사의 아동학대 발견 및 예방을 위한 교육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학대 아동 상담 및 관리 방법 90.5%, 학대 아동의 발견 62.7%, 아
동학대 신고 절차 및 신고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58.9%, 학대 부모 상담 및 부모교육은 51.3% 순으로 나타났다. 김과 조[9]의 연구에서 119구급
대원들도 학대 아동 상담 및 관리 방법을 가장 우선순위로 뽑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우선순위에서는 신고 시 체계적인 아동보호 96.8%, 신고 시 즉각적인 개입 89.2%, 신고자 비밀보장 
69.6%, 아동학대와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26.6%, 아동학대의 명확한 정의 11.4% 순이었다. 김과 조[9]의 연구에서 119구급대원
들도 신고 시 체계적인 아동보호를 가장 우선순위로 뽑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 등[4]의 연구에서도 아
동학대 신고의무제를 위한 선결 사항에서 신고 시 체계적인 아동보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비밀보
장 및 아동학대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시 적용될 필요가 있다.

치과위생사가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의 어려운 점 우선순위는 아동학대 인지의 어려움 50.6%, 신고 후 많은 절차에 대한 업무부담 16.5%, 신
고 절차와 접수에 대한 정보 부족 13.3%, 신고자 신변노출의 부담 10.1%, 가정사 개입 같아 신고 필요성 결여 8.2% 순으로 나타났다. 김과 조
[9]의 연구에서 119구급대원들도 아동학대 인지의 불명확함과 신고 후 많은 절차에 대한 업무 부담을 우선순위로 응답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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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3]에 신고 의무자로 명시되었듯 각 각의 현장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 의무를 실천하고 각 

직역에서의 역할이 있다. 이러한 역할의 수행 및 실천을 위해서는 반드시 아동학대, 신고 의무태도, 신고 제도의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신고 의무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와 다양한 방법과 개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치과위생사 인식을 일반화함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른 직군의 집단 비교 대신 선행연구를 기초로 비교했음을 연구한
계점으로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태도, 신고 제도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시도는 의미 있
다고 본다. 추후 의료기사 직역 간의 인식비교와 타 직역에서의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방법적 사례연구, 그리고 예비 치과위생사를 대상으
로 한 인식연구 등 다양한 접근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또한 아동학대의 근절과 조기발견 및 바른 대처를 위해 임상에서의 치과위생사
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실천하고 신고저해요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문가 교육
과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 기회 및 접근의 용이성 제고와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론
본 연구는 광주 · 전남 지역 치과병 · 의원에 근무하는 156명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2021년 6월 20일부터 2021년 9월 9일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치과위생사의 아동학대 인식 및 신고 의무 태도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 인식은 3.52점, 신고 의무태도는 3.01점, 신고 의무제도 인식은 2.30점이었다.
2. 신고 의무태도에서 긍정적인 신고 태도는 학력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5), 부정적인 신고 태도는 연령과 학력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3. 신고 의무제도에 대한 인식에서는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4. 아동학대는 부정적인 신고 의무태도(r=0.332, p<0.01)와 신고 의무제도 인식(r=0.343, p<0.01) 사이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5. 치과위생사의 아동학대 발견 및 예방을 위한 교육의 우선순위에서는 학대 아동 상담 및 관리 방법(90.5%), 활성화 우선순위에서는 신고 시 

체계적인 아동보호(96.8%), 치과위생사가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의 어려운 점 우선순위는 아동학대 인지의 어려움(50.6%)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본 연구결과에서 치과위생사의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 의무태도 및 신고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의 개선이 아동
학대를 조기발견 및 신고와 바른 대처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의 하나이며 신고 의무자인 치과위생사 역할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위한 다
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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